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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보장적성격이 강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

소비생활의 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시장소득으

로부터 조세와 사회 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회보

장급여 등 이전소득을 받은 후의 가처분소득의

분배상태를살펴봄으로써얼마나소득의분배상

태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어느 쪽이 재분배 개선

에 많이 기여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장래에계속유지할경우에소득

분배구조에어떠한변화가올 것인지를전망하고

자 하며, 향후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경우에

소득분배 상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본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이며, 장래에변화하는 모습을 전망하는 데에 필

요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2001을 이용하였다.

2. 현재의분배구조와재분배실태

1) 분석방법

현재의 분배구조와 재분배 상태를 계측하기

위하여가구단위로접근하며, 소득계층을2 0분위

로 분류하였다. 그이유는 1 0분위분류는 하위소

득 5%에 속하는 빈곤세대에 대한 분석에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상 어려운 점 중의 하나

는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현물로 제공되는 급여,

즉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급여, 사회 서비스 중

현물급여 등은 조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건강보험급여의소득분위

별 급여액을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이때에 소득분위를 알기 어려워 보험료를

소득의 대리변수(p r o x y)로 사용하였다. 다만, 전

체 가입자 자료를 얻기 어려워 지역가입자 자료

를 활용하였다. 의료급여는 개별세대 자료를 구

할 수 없어 世帶당 평균 급여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산한 현물급여

를 소득 분위별로 배분하였다. 산재보험및 고용

보험 급여는 근로자 계층만 적용하고 있으며 자

료수집이 가능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사회

서비스 중 현물급여도 자료수집이 어려워 제외

하였다.

2) 현재의 분배실태: 소득, 자산, 소비의분

배구조

(1) 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

OECD 국가들의소득분배구조를보면, 북구유

럽국가들의경우대체로시장소득의분배는매우

역진적인경향이있으나가처분소득의분배는획

기적으로 개선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소득의분배는그다지역진적이지않으나가처분

소득의 분배구조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극히 취

약하다. OECD 11개국평균을보면시장지니는

0.398, 가처분소득 지니는 0.282인 데에 반해, 한

국의 시장소득 지니는 0.4031, 가처분소득 지니

는 0.3859로서재분배기능이극히취약하게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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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분배구

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분배 메커니즘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재분배에 기여하는지 그

리고앞으로의전망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우선 소득계층별로 소득의 분배상태 뿐 아니

라 재산이나저축및 부채의분배상태를파악하

한국사회의분배구조와사회보장제도의재분배기능
Korea's Economic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Redistribution Rol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통계청의2 0 0 0년가구소비실태조사를이용하여한국사회의분배실태를파악하고, 이를기초로현재의조세와사회보장제

도를유지할경우에분배상태의변화를전망해보았고, 분배개선을위한사회보장제도의확충방안을실험해보았다. 몇가

지주요결론과시사점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의시장소득의분배상태는선진국에비해서비교적양호하나가처분소득의분배상황은매우취약하다. 그이유

는사회보장제도가아직미흡하고, 특히공적연금제도의미성숙과재분배기능의취약함에있다. 현재의공적연금의혜택

은주로상위소득층에집중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그리고부동산이나금융자산의소득계층간보유의격차는빈부격

차를더욱벌여시장소득의분배를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둘째, 교육비와의료비와같은사회보장적성격의지출이저소득층에과중한부담을주고있어, 교육기회의불평등을야기

하고의료혜택의접근성의차이를유발하여건강수준의불평등에영향을미침으로써장래에소득불평등으로연결되는악

순환을되풀이할가능성도있다.

셋째, 분배상태를개선하는데에현재의조세제도보다는사회보장제도의재분배기능이뛰어나다. 따라서향후에분배개

선을위해서는조세제도의누진성을강화하는개혁이어렵다면사회보장제도를확충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다.

넷째, 장래의고령화진전은사회보장제도의재분배기능을자연적으로강화시켜분배상태가개선될것으로전망되지만,

현재의선진국들의평균적인분배상태에비하면장래에도여전히분배의취약성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그

원인은조세제도의재분배기능의미흡에도있겠지만, 현재의사회보장제도가보편적인시스템이라기보다는주로빈곤층

을대상으로하기 때문이다. 특히보편적인사회보험제도로써공적연금제도의사각지대가저소득층에집중되고이들 계

층이장래에연금 혜택에서소외됨으로써공적연금제도가재분배기능을발휘하지못할우려가제기된다. 그리고건강보

험과의료급여등의료보장제도가의료비부담을경감시켜실질적으로재분배에기여하는역할은상당히크기때문에 의

료보장제도의확충이긴요하다.

마지막으로본분석은분배측면에만초점을두어현재의조사자료에근거하여시뮬레이션하였기때문에많은한계를안

고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즉역동적으로상호작용하는성장과분배의고리를간과하였고, 가구소비실태조사가조세와

사회보장의소득계층간현실적인부담과혜택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개연성이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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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부채의 분배 지니는 0.7996으로 고

소득분위에서도많은부채를안고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축에서부채를 제외한 순저축은 모든 소

득분위에서 ( + )이지만 계층 간 격차는 매우 크

며, 특히 고소득 상위 5% 계층과 그 이하 계층

간의격차가뚜렷하다.

따라서 고소득 분위에서의 부동산 보유와 순

저축이재산소득형성에기여하고이러한재산소

득의분위간격차가벌어지면서시장소득의분배

상태는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가

처분소득의분배상태를개선하기위해서는조세

와 사회보장제도의누진성을더욱강화하여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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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분배의 취약성은 사회보장제도의 재

분배기능의 미흡함에서 비롯된다. <표 2>에서와

같이가처분소득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이전

소득의 지니계수는 0.8588로써 지극히 역진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는특히 연금소득의취약한 재

분배 상태에 기인한다. 즉 연금소득은 고소득층

일수록 많은 급여를 받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하위소득계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사적보조

금(부모로부터의이전등)에크게의존하지못하

는 데에도 기인한다. 가처분소득의 분배상태가

그나마 시장소득 분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은

조세(직접세)의누진성에서비롯된다.1)

(2) 부동산, 저축/부채, 소비

재산의 분배 상태를 보면, <표 3>과 같이부동

산보유의 분배 지니는 0.7317로 소득분위 간 큰

격차를 시현하고 있다. 저축의 분배 지니는

0.6949로 분위간 격차가크다. 즉부동산과금융

자산의 소득 계층 간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져

주주: 1) 괄호안수치는 조사 연도를 의미함.
주주: 2)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로부터계산.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No.18, OECD Paris, 1995;

Foster, Michael, Trends and Driving Facti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tional Papers No.42, DEELSA/ELSA/WD (2000)3, OECD, Paris
2000. 

표 1. OECD 국가의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의지니계수

OECD 회원국가1)

스 웨 덴 (1994)

핀 란 드(1995)

프 랑 스(1994)

아일랜드 (1994)

영 국 (1995)

독 일 (1994)

네덜란드 (1995)

캐 나 다(1995)

호 주 (1994)

노르웨이 (1995)

미 국 (1995)

평 균

한 국(2000)2)

0.439

0.379

0.417

0.461

0.428

0.395

0.348

0.374

0.391

0.335

0.411

0.398

0.4031

0.230

0.228

0.278

0.324

0.312

0.282

0.255

0.285

0.305

0.256

0.344

0.282

0.3859

시장소득 지니계수( A ) 가처분소득지니계수( B ) 재분배개선효과( A - B )

0.209

0.151

0.139

0.137

0.116

0.113

0.093

0.089

0.086

0.079

0.067

0.116

0.0172

1) 여기서 지니계수의 크기에 대한 누진성과 역진성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소득이나사회보장급여와 같은 분배나 재분

배를 받은 항목들의 지니계수는 크기가 작을수록 형평하거나 누진성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반면에 조세와 사회보

험료 등 부담항목들의 지니계수는 크기가 클수록 형평하거나 누진성에 가깝게 다가간다.

주: 1) 소득분위는총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주: 2) 총소득(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사회보장 부담금-직접세
주: 3) 집중도계수는 - 0 . 4 7 4로 계산되었으며이를 비교의 편의상 음( - )의 지니계수로표현하였으며상당한 누진성을보임.

표 2. 소득분위별소득의분배실태

(단위: 원/월)

소득

분위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지니 0 . 3 9 0 1 0 . 4 0 3 1 0 . 3 8 5 9 0 . 8 7 7 3 0 . 9 8 0 2 - 0 . 9 4 8 13)

0 . 8 5 8 8

0 . 8 9 7 2

2 1 4 , 9 6 8

4 4 5 , 2 1 7

6 4 6 , 3 7 7

8 3 0 , 4 3 2

9 8 6 , 7 5 6

1 , 1 3 9 , 7 9 3

1 , 2 8 9 , 5 3 8

1 , 4 5 2 , 7 8 5

1 , 5 8 3 , 3 4 2

1 , 7 1 8 , 2 9 8

1 , 8 7 0 , 3 3 5

2 , 0 3 0 , 0 1 7

2 , 1 9 9 , 0 7 8

2 , 3 9 5 , 2 8 9

2 , 5 8 8 , 7 6 1

2 , 8 5 6 , 3 0 2

3 , 1 6 5 , 1 1 6

3 , 5 9 3 , 9 5 2

4 , 2 9 1 , 0 9 1

8 , 2 9 5 , 8 2 1

1 6 8 , 6 6 5

4 1 2 , 5 6 3

6 0 3 , 2 1 9

8 0 1 , 5 2 9

9 5 5 , 1 4 6

1 , 1 0 1 , 4 7 2

1 , 2 4 6 , 7 6 6

1 , 4 1 9 , 8 1 9

1 , 5 4 5 , 3 7 2

1 , 6 7 9 , 0 0 7

1 , 8 2 3 , 2 8 3

2 , 0 0 0 , 1 5 5

2 , 1 6 3 , 6 6 3

2 , 3 5 9 , 1 9 0

2 , 5 5 6 , 2 3 9

2 , 8 2 0 , 8 8 2

3 , 1 1 9 , 0 4 7

3 , 5 4 7 , 3 1 2

4 , 2 4 7 , 9 2 0

8 , 2 2 6 , 6 1 6

1 9 3 , 0 6 6

4 2 4 , 9 2 4

6 1 3 , 8 4 1

7 8 7 , 6 3 6

9 3 2 , 5 4 0

1 , 0 7 1 , 4 2 4

1 , 2 0 7 , 0 0 5

1 , 3 6 5 , 2 4 0

1 , 4 8 4 , 7 4 8

1 , 5 9 8 , 7 3 4

1 , 7 4 0 , 1 2 3

1 , 8 7 9 , 7 5 2

2 , 0 3 7 , 1 9 7

2 , 2 1 6 , 8 4 8

2 , 3 6 7 , 4 8 9

2 , 6 1 7 , 7 9 9

2 , 8 9 2 , 0 9 2

3 , 2 7 3 , 3 5 8

3 , 9 0 0 , 7 1 7

7 , 5 9 0 , 7 0 8

2 7 , 0 7 1

4 2 , 9 8 5

5 0 , 5 3 2

5 4 , 0 8 0

5 6 , 3 8 6

5 0 , 1 5 2

4 4 , 8 5 2

5 2 , 8 2 3

7 3 , 3 4 0

6 9 , 0 4 2

8 1 , 7 9 9

8 4 , 8 7 8

9 2 , 1 8 2

1 1 6 , 0 3 3

1 0 2 , 5 8 9

1 4 0 , 6 0 7

1 7 1 , 2 5 2

1 9 0 , 2 7 4

2 5 1 , 8 7 3

7 2 3 , 4 5 8

2 , 0 7 2

3 , 7 0 9

9 , 5 9 5

8 , 7 1 3

1 8 , 7 0 8

2 3 , 3 6 8

2 5 , 3 1 7

2 1 , 3 7 2

1 9 , 0 1 6

2 8 , 4 9 4

3 6 , 9 1 0

2 5 , 7 8 6

2 7 , 1 2 7

2 0 , 6 8 0

2 5 , 2 8 4

2 7 , 4 0 0

3 5 , 8 6 3

3 8 , 6 1 6

3 5 , 5 3 2

5 9 , 3 7 8

4 4 , 2 3 0

2 8 , 9 4 5

3 3 , 5 6 3

2 0 , 1 8 9

1 2 , 9 0 1

1 4 , 9 5 2

1 7 , 4 5 5

1 1 , 5 9 5

1 8 , 9 5 3

1 0 , 7 9 7

1 0 , 1 4 1

4 , 0 7 6

8 , 2 8 9

1 5 , 4 1 9

7 , 2 3 7

8 , 0 1 9

1 0 , 2 0 6

8 , 0 2 3

7 , 6 3 9

9 , 8 2 7

8 8 , 1 1 5

1 5 8 , 6 0 0

1 4 1 , 4 4 6

1 2 0 , 3 9 0

1 2 7 , 9 8 6

1 0 5 , 5 4 6

8 9 , 7 7 3

9 5 , 1 2 7

1 1 1 , 8 1 0

8 7 , 9 4 0

1 0 1 , 4 1 5

1 0 4 , 9 3 1

8 6 , 8 9 9

1 0 6 , 2 4 4

8 1 , 2 8 1

9 4 , 3 1 5

9 5 , 4 2 1

7 5 , 9 2 8

1 0 1 , 6 0 9

1 6 5 , 9 0 3

총소득( a )

(경상소득)
시장소득( b )

가처분소득

( c )
재산소득

이전소득

연금 사회보장 사적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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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료비의 부담실태를 보면 <표 3>과 같이 교

육비의 대 가처분소득 비율은 4~5%로써 소득

분위별로 정율 비례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나, 최

하 분위는 7.6%로써 가장 높아 빈곤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 2분위는

1.9%로 나타났다. 교육비중보충교육비의비중은

비율 면에서 대체로 고소득 분위에서 높으나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

비 부담이 매우 큼을 의미한다. 그러나소득계층

별로 교육비의 절대액은 10배 이상의 큰 격차를

나타내어 교육기회의 불평등구조를 낳고 있다.

교육기회의격차는장기적으로소득의격차를야

기하고, 소득격차는 다시 재산형성의 격차를 야

기하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지출의 대 가처분소득 비율은 극히 역진

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최하 소득분위는

23.8%로써 극히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어 의료

보장 강화의 긴박성을 시사한다. 최하 5% 소득

층의경우교육비와의료비가가처분소득에서차

지하는 비중이 31.4%에 달하여 이들 계층에 대

한 적극적인보호가필요하다.

3) 조세와사회보장제도의재분배구조

조세(직접세) 부담의 분배 상태는 누진적이지

만(지니가 0.6 9 9 5), 최하 소득분위는 조세부담이

극히 무겁게 나타난다. 사회보험료 부담의 분배

상태를 보면 건강/고용보험료의부담은 저소득층

일수록역진성을띠고있다. 그러나연금보험료의

부담은 고소득 분위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공적직역연금가입자가대부분상위소득계층에

속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또한국민연금가입자

도 주로 안정적인 직장이나 비교적 고소득의 자

영자들이 상위 분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장기적으로 고소득

계층이연금혜택을주로 받게 됨으로서재분배상

태를악화시키는기전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총부

담(조세+사회보험)은조세부담에 비해 역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그 원인은 조세(직접세)부담

에 비해 누진성 면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

적으로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

며, 또한간접세부담의역진성에도기인한다.

사회보장급여의 분배는 소득분배에 비해 더

역진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그 원인은 연금급여

의 역진적 분배구조에서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

러나전반적으로사회보장의순급여는하위분위

에서 (+), 상위 분위에서 ( - )로 사회보장제도가

재분배기능을갖고있음을보여준다.

4) 조세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기여도

분석

시장소득이 가처분소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서 조세(직접세)와 사회보장의 기여도를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이며,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사회보

험분담금+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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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순환이되풀이될수밖에없다. 

소비지출의 분배 상태는 소득의 분배상태 보

다 좋게 나타난다. 즉소비의 지니는 0.2960으로

써 가처분소득의 지니 0.3859보다 형평하다. 그

러나 4분위 이하에서는 가처분소득 이상으로 소

비지출을 하고 있다. 반면에 고소득 분위에서는

가처분소득 이하로 지출함으로써 저축할 여유가

생기고이에따라재산형성이가능해지고재산소

득이 증가하는 소득증가의 선 순환 구조를 지니

게 된다.

(3) 교육과의료

소비지출 중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교육비

주: 1) 부동산은자가일 경우 현재시가, 전세일경우 전세보증금, 월세일경우 보증금+ (월세×12/0.05)으로계산

표3. 소득분위별재산, 저축, 부채의분배실태와소비생활

소득

분위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지니 0 . 7 3 1 7 0 . 6 9 4 9 0.7996 - 0 . 2 9 6 0 0 . 6 0 7 3 0 . 6 8 2 6 0 . 7 7 5 4

자 산(원) 주요소비생활실태지표(원/월)

소비지출

( d )

5 0 5 , 5 4 6

6 0 7 , 4 1 6

7 5 7 , 8 3 6

9 2 6 , 4 6 4

1 , 0 0 0 , 3 0 3

1 , 0 6 6 , 1 9 7

1 , 1 5 6 , 3 8 3

1 , 2 2 4 , 5 7 9

1 , 3 0 2 , 4 2 5

1 , 3 7 2 , 5 0 0

1 , 4 2 4 , 2 9 7

1 , 4 7 4 , 6 5 1

1 , 5 7 7 , 1 1 6

1 , 6 9 7 , 5 4 6

1 , 7 4 9 , 6 1 6

1 , 8 5 2 , 8 1 5

1 , 9 7 4 , 5 1 6

2 , 0 8 2 , 6 4 3

2 , 3 6 5 , 6 9 2

3 , 0 2 5 , 2 3 8

2 6 1 . 9

1 4 2 . 9

1 2 3 . 5

1 1 7 . 6

1 0 7 . 3

9 9 . 5

9 5 . 8

8 9 . 7

8 7 . 7

8 5 . 8

8 1 . 9

7 8 . 4

7 7 . 4

7 6 . 6

7 3 . 9

7 0 . 8

6 8 . 3

6 3 . 6

6 0 . 6

3 9 . 9

46,033 

52,667 

52,947 

55,024 

52,973 

49,749 

60,303 

54,650 

64,126 

56,584 

60,677 

62,033 

65,325 

75,582 

69,005 

66,079 

85,186 

83,875 

82,797 

115,548 

2 3 . 8

1 2 . 4

8 . 6

7 . 0

5 . 7

4 . 6

5 . 0

4 . 0

4 . 3

3 . 5

3 . 5

3 . 3

3 . 2

3 . 4

2 . 9

2 . 5

2 . 9

2 . 6

2 . 1

1 . 5

31,601 

30,930 

58,393 

74,139 

98,508 

103,517 

114,764 

123,499 

150,847 

153,849 

162,671 

168,767 

189,595 

232,766 

234,096 

255,599 

288,928 

280,538 

351,192 

447,760 

14,725 

8,919 

19,237 

26,421 

37,598 

45,313 

44,028 

57,131 

64,048 

81,865 

75,946 

89,312 

92,782 

112,257 

121,745 

136,535 

157,345 

148,790 

201,400 

279,782 

7 . 6

2 . 1

3 . 1

3 . 4

4 . 0

4 . 2

3 . 6

4 . 2

4 . 3

5 . 1

4 . 4

4 . 8

4 . 6

5 . 1

5 . 1

5 . 2

5 . 4

4 . 5

5 . 2

3 . 7

4 6 . 6

2 8 . 8

3 2 . 9

3 5 . 6

3 8 . 2

4 3 . 8

3 8 . 4

4 6 . 3

4 2 . 5

5 3 . 2

4 6 . 7

5 2 . 9

4 8 . 9

4 8 . 2

5 2 . 0

5 3 . 4

5 4 . 5

5 3 . 0

5 7 . 3

6 2 . 5

d /

가처분

소득( % )

보건( j )

j /

가처분

소득( % )

교육비( k )

보충

교육비( L )

k /

가처분

소득( % )

L / k

( % )
부동산1) 저축 부채 순저축

3 3 , 5 5 2 , 3 4 5

3 5 , 2 2 3 , 8 3 8

4 1 , 9 8 9 , 0 2 9

3 5 , 5 0 1 , 2 4 8

4 0 , 4 8 5 , 1 2 2

4 2 , 0 8 4 , 8 0 8

4 1 , 1 8 1 , 7 0 0

3 9 , 2 6 3 , 1 6 8

4 8 , 5 0 2 , 9 2 8

5 4 , 1 8 0 , 1 5 8

6 0 , 7 1 4 , 7 1 4

6 8 , 4 4 3 , 9 9 6

7 3 , 1 4 9 , 9 0 4

7 4 , 5 8 3 , 1 1 1

8 8 , 0 8 4 , 9 9 8

9 4 , 4 5 3 , 6 2 9

1 2 0 , 9 7 6 , 5 1 2

1 3 2 , 8 1 2 , 1 8 4

1 6 1 , 6 8 2 , 6 1 0

3 3 4 , 6 7 8 , 7 7 6

5 , 3 1 7 , 6 1 8

5 , 2 9 7 , 6 4 3

6 , 8 0 2 , 0 6 4

7 , 7 9 6 , 0 0 5

1 0 , 8 7 3 , 6 1 6

8 , 7 1 7 , 7 3 1

9 , 5 5 5 , 3 1 5

1 1 , 8 3 2 , 8 4 3

1 3 , 3 7 2 , 3 4 2

1 5 , 5 1 5 , 8 3 0

1 8 , 1 5 7 , 7 9 5

1 8 , 7 4 3 , 3 4 4

2 0 , 2 3 5 , 7 8 4

2 2 , 3 8 0 , 0 6 3

2 4 , 4 3 8 , 2 5 5

2 7 , 5 6 4 , 0 0 1

3 2 , 0 3 5 , 7 5 8

4 0 , 3 9 6 , 9 6 9

4 3 , 8 7 6 , 0 9 1

8 8 , 9 6 6 , 3 3 6

4,166,001 

2,841,546 

4,001,603 

4,900,734 

4,974,524 

5,929,399 

6,853,387 

7,073,212 

6,903,837 

8,149,792 

8,550,511 

8,853,005 

8,631,099 

10,670,039 

10,933,179 

11,979,301 

11,988,734 

12,775,684 

16,535,613 

18,458,073 

1,151,616 

2,456,097 

2,800,461 

2,895,271 

5,899,092 

2,788,332 

2,701,928 

4,759,631 

6,468,506 

7,366,038 

9,607,284 

9,890,340 

11,604,684 

11,710,024 

13,505,076 

15,584,700 

20,047,024 

27,621,285 

27,340,479 

70,50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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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있어서 공적이전급여의기여도는7 9.3%이

고, 가구가 직접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의 기

여도는 -6.7%로 나타났다. 즉사회보장분담금의

분배역진성을 사회보장 급여의 분배누진성이 압

도한 결과로써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분배기여도

는 강한 누진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여도의

계산근거로서의지니계수의변화과정은<표 6>에

제시하였다.

3. 현사회보장제도유지시재분배전망

1) 분석방법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경우 소득 분

위별로사회보장급여혜택과부담이어떻게변화

하고, 이에 따라 재분배상태가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를 전망한다. 여기에서 소득분위 내에서의

가구주를 3세대로 구분하여 39세 이하, 40~59

세, 60세 이상으로구분하여계산하고, 이에따라

2020년과 2040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

험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전망에 있어서는

인구변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반영하고, 국민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보험료부담과 급여혜택

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별

연령별세대당급여와부담수준은유지하는것으

로 가정하였다. 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도 소득별

연령별세대당급여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

하였다. 조세부담(직접세와 간접세)에는 인구구

조변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라 추가 소

요되는재원을반영하였다.

인구구조변화는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01

을 이용하였는데,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서의

연령구조와차이가발생하는부분은통계청의인

구구조를반영하여보정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연금수급자의 가입연수는‘국

민연금 발전위원회’의 장래 추계치를 적용하되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등급별 가입기간의

격차를 적용하였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

득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인 데에 반해, 가구소비

실태조사상의 소득은 가구소득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상의 소득을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개

정/책/분/석 1 1 11 1 0 보건복지포럼 (2004. 9.)

계산방법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가처분소

득의 지니계수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이 지니계수를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하

는 정도, 즉 지니계수의 변화 폭을 기여도로 계

산하였다. <표 5> 에서와 같이 시장소득의 분배

상태가 가처분소득의 분배 상태로 개선되는 기

여도는 사회보장이 7 2.6%이고 직접세가 2 7.4%

로 사회보장의 기여도가 높다. 사회보장의 기여

주: 1) 조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소득세+기타

주: 2) 연금기여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연금+국민연금+별정우체국연금

주: 3) 건강+고용=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 4) 사회보장제도운영에 투입되는 재원에 해당하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계상

표 4. 조세와사회보장의재원과급여의소득분위별실태

(단위: 원/월)

소득

분위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지니 0 . 6 9 9 5 0 . 6 5 0 5 0 . 4 6 9 2

10,756 

8,184 

13,467 

16,604 

20,261 

27,182 

31,951 

33,552 

39,629 

50,498 

56,332 

67,511 

74,266 

77,358 

107,006 

116,031 

135,019 

161,443 

212,040 

471,874 

5 . 0

1 . 8

2 . 1

2 . 0

2 . 1

2 . 4

2 . 5

2 . 3

2 . 5

2 . 9

3 . 0

3 . 3

3 . 4

3 . 2

4 . 1

4 . 1

4 . 3

4 . 5

4 . 9

5 . 7

2,939 

2,695 

5,409 

9,183 

13,658 

16,820 

23,492 

25,769 

29,017 

36,079 

38,988 

45,721 

47,428 

56,022 

66,856 

72,133 

82,873 

99,441 

109,651 

133,257 

1 . 7

0 . 7

0 . 9

1 . 1

1 . 4

1 . 5

1 . 9

1 . 8

1 . 9

2 . 1

2 . 1

2 . 3

2 . 2

2 . 4

2 . 6

2 . 6

2 . 7

2 . 8

2 . 6

1 . 6

8,208 

9,414 

13,660 

17,008 

20,296 

24,367 

27,091 

28,224 

29,947 

32,986 

34,892 

37,034 

40,187 

45,061 

47,410 

50,338 

55,132 

59,709 

68,683 

99,982 

4 . 9

2 . 3

2 . 3

2 . 1

2 . 1

2 . 2

2 . 2

2 . 0

1 . 9

2 . 0

1 . 9

1 . 9

1 . 9

1 . 9

1 . 9

1 . 8

1 . 8

1 . 7

1 . 6

1 . 2

2,007 

1,527 

2,513 

3,098 

3,781 

5,072 

5,962 

6,261 

7,395 

9,423 

10,511 

12,597 

13,858 

14,435 

19,967 

21,651 

25,194 

30,125 

39,566 

88,050 

0 . 4 8 2 1 0 . 4 5 5 5 -

5,339 

6,414 

8,003 

9,784 

10,563 

11,259 

12,212 

12,932 

13,754 

14,494 

15,041 

15,573 

16,655 

17,927 

18,476 

19,566 

20,851 

21,993 

24,982 

31,947 

2,939 

2,695 

5,409 

9,183 

13,658 

16,820 

23,492 

25,769 

29,017 

36,079 

38,988 

45,721 

47,428 

56,022 

66,856 

72,133 

82,873 

99,441 

109,651 

133,257 

8,184 

9,301 

13,277 

16,227 

19,388 

22,578 

24,796 

25,743 

27,278 

29,980 

31,657 

33,448 

36,199 

40,210 

41,921 

44,521 

48,814 

51,749 

60,527 

89,632 

34,060 

17,293 

17,061 

12,348 

6,326 

7,190 

3,917 

2,367 

3,187 

1,824 

1,714 

683 

1,986 

371 

357 

359 

403 

74 

0 

85 

10,171 

11,652 

16,501 

7,842 

6,575 

7,762 

13,538 

9,227 

15,766 

8,972 

8,427 

3,393 

6,303 

15,048 

6,880 

7,660 

9,803 

7,950 

7,639 

9,742 

2,072 

3,709 

9,595 

8,713 

18,708 

23,368 

25,317 

21,372 

19,016 

28,494 

36,910 

25,786 

27,127 

20,680 

25,284 

27,400 

35,863 

38,616 

35,532 

59,378 

7 8 , 1 7 7

5 0 , 2 1 9

3 6 , 6 9 6

4 1 , 2 4 5

3 9 , 8 8 5

5 2 , 2 3 1

5 2 , 6 9 0

5 1 , 2 8 7

5 6 , 6 3 0

5 9 , 6 1 8

6 1 , 9 3 6

6 3 , 9 6 2

6 2 , 5 0 1

6 7 , 9 9 3

6 9 , 9 0 3

7 1 , 0 3 8

7 0 , 8 5 4

7 6 , 9 2 2

8 5 , 0 7 0

9 8 , 3 3 3

106,011 

62,937 

50,652 

31,855 

24,104 

34,822 

29,001 

13,549 

17,156 

8,933 

12,791 

-13,515 

-16,223 

-24,500 

-44,796 

-51,414 

-60,809 

-79,747 

-106,486 

-175,349 

조세

조세1 )

( e )

e /

총

소득

( % )

연금2 )

기여금

( f )

f /

총

소득

( % )

건강+

고용3)

( g )

g /

시장

소득

( % )

부담( a )

조세4)

직접세 간접세
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사회보험료
기초

보장

사회

서비스
연금

의료보장

(현물

급여)

급여( b )

순급여

( b - a )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제도운영을위한재원부담과급여

주: 1) 기여도의계산은 분배지니계수가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이 한계적으
로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계산하였음. 

표 5. 조세와사회보장의소득재분배기여도1)

직 접세

사회보장제도

합 계

공적이전

사회보장분담금

기여 도

27.4%

72.6%

79.3%

- 6.7%

100%

계산근거가된지니계수

•시장소득0.4031

•시장소득-직접세0.3986 

•시장소득-직접세-분담금0.3998

•시장소득+공적이전-직접세-분담금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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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들의부담이늘어나게될 것이므로소득분배

를 개선시키는데에기여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성숙에 따라 소득분위

별로연금보험료부담과연금급여에변화를미치

게 된다. 대체로 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연금보험료 납입이 저조하고 상위소득자의 보험

료 납입율이 높아짐으로써 보험료부담 측면에서

는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러나연

금급여에 있어서는 제도 성숙에 따라 상위 소득

분위에 속한 가구들의 연금가입 기간이 길고 연

금급여 수준도 높아 소득분배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이러한 양방향의 소득분배기전에

미치는 힘의 크기에 따라 소득분배 상태의 방향

을 결정하게될 것이다.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

할 경우 가처분소득 분배의 지니계수는 현재의

0.3859에서 2020년 0.3843으로 다소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되며, 2 0 4 0년에는 0.3 6 6 6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물로 제공되는 건강보

험이나의료급여와같은의료보장급여가현금으

로 제공된다고간주하여가처분소득의계산에반

영할경우에가처분소득분배의지니계수는훨씬

개선된다. 2 0 0 0년 현재 가처분소득의 지니는

0.3859이나 건강보험을 반영할 경우에는 0.3762

로써 건강보험이 소득 계층 간 분배형평성 제고

에 큰 역할을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이러한의

료보장의재분배역할은고령화가진행되는장래

에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근래

(1 9 9 4~1 9 9 5년)의 O E C D 1 1개국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의 분배 지니 계수 0.28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획기적으

로 개선되지 않는 한 2040년에 가서도 여전히

재분배기능이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4. 사회보장제도의확충과재분배전망

1) 분석방법

앞서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경우 선

진국에 근접하는 정도로 재분배 상태가 크게 개

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회보

장 제도의 확충을통한재분배개선을강구해 본

다. 여기서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은 가능한 간략

하고거시적인방안을제시하였다.

즉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중위소득의 1/2 이하

정/책/분/석 1 1 31 1 2 보건복지포럼 (2004. 9.)

인소득으로 치환하였다. 한편 연금수급자 수의

전망은 60세 이상 노인 중 노령연금 수급자 수

비율을 이용하되, 소득분위별 수급자 비율은 가

구실태조사상의분위별보험료납부자비율을적

용하였다. 그이유는 현재의 보험료 납부자가 곧

미래에연금수급자가될 것이라는전제에입각하

고 있다. 연금보험료의 부담은 국민연금 발전위

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40년 가입

기준 연금 급여율 60%를 유지하는 경우에 보험

료율을 2 0 1 0년부터 매5년마다 2.1 7%포인트씩

인상하는 계획을 따랐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

15.51% (본인부담보험료율은7.75%), 2040년에

24.19% (본인부담 보험료율은 12.1% )가 된다. 여

기서 2000년 현재 법정본인부담 보험료율과 가

구소비 실태조사상의 보험료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장래의연금보험료율의인상계획을그대

로 적용하여도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2) 그리고 보험료는 59세까지의가구주만납입

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기초보장, 사회서비스,

건강보험급여 등 공적 이전급여도 변화하게 된

다. 이러한 공적 이전급여의 변화에 따라 소득분

위별 가구의 조세부담도 변화하게 된다. 즉 사회

보장지출중에서조세로부담하여야하는이전급

여액은 분위별 공적 이전금액에 비례하여 조세

(직접세)부담중에서일정 비율을떼어내어재계

산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때에 조세

부담은직접세와간접세에서부담하게되므로간

접세부담을어떻게처리하느냐가문제로대두된

다. 소득분위별간접세부담은가구의 소비지출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고, 직접세와간접

세간 분담은 국세청 통계연보에서의 직/간접세

분담비율을적용하였다.

2) 분석결과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면서 인구구조

가 변화할경우소득재분배에미치는메커니즘은

다음과같다. 먼저인구구조의변화는소득분위별

인구구성의변화에영향을미쳐소득분위별소득

분포의변화를초래하게된다. 즉대체로하위소

득분위에 노인 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인구고

령화의 진전은 소득분배상태를악화시키는방향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하

위 소득분위의 노인 층에게 공적 이전급여가 많

이 제공됨으로써소득분배상태를개선시키는기

전으로도작용할것이다. 이러한양방향의소득분

배 기전에 있어서 어느 방향의힘이크느냐에따

라 소득분배 개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인구구 조변화에 따른 소득분위별

공적이전급여가변화되고, 이러한공적이전급여

를 각 소득분위별 가구들이 조세를 통하여 부담

하게 됨으로써 변화되는 직접세 부담의 변화가

소득분배에영향을미치게된다. 대체로상위소득

2) 2000년에 가입자의 법정 본인부담 보험료율은 약 4% (직장 4.5%, 지역 3% )이나 가구소비 실태조사 자료상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율은 4.1%로나타났으므로 거의 근접하였다. 여기서 가구당 평균 보험료율은 가구내 세대 구성원 수를 감

안한 가구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보험료율을 계산하였다.
주: 의료보장반영은 의료보장 제도의 현물급여의 현금 가치를 가처분 소득에 반영하여 계산.

표6. 현사회보장제도유지시의가처분소득분배의지니계수변화전망

지니계수( a )

※의료보장반영시( b )

b - a

0.3859

0.3762

- 0.0097

0.3843

0.3718

- 0.0125

0.3666

0.3509

- 0.0157

OECD 11개국평균

가처분소득지니계수

= 0.282 (1994-95년)

현재 (2000) 2020년 2040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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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조세부담을소득분위별가구들이부담하

게 되는데, 대체로상위소득 가구들의 직접세 부

담이늘어나게될 것이므로소득분배를개선시키

는 데에기여하게될 것이다.

분석결과<표 7>과같이사회보장제도를확충

할 경우 가처분소득 분배의 지니계수는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여 2 0 2 0년에 0.3 8 4 3에서

0.3 8 2 9로 개선되고, 2 0 4 0년에는 0.3 6 6 6에서

0.3661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소득

재분배의 방향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기전이 동시

에 작용한 결과 종합적으로 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보

장의 현물급여 확충이 가처분소득에 반영된다고

간주할 경우에 지니계수는 2040년에 지니계수는

0.3661에서 0.3448로 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특

히 의료보장을반영할경우에의료보장제도를유

지할 경우에 비하여 제도를 확충할 경우에 지니

계수의 개선폭은장래에더욱크게 나타나의료

보장 제도의 확충이 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

래 2 0 4 0년의 가처분소득의 분배 상태는 선진국

들의평균에 못 미치는 여전히 취약한상태로 남

아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조세제도의재분

배 기능이강화되거나사회보장제도의재분배 기

능의강화와같은구조적인개편이필요하다.

5. 맺는말

통계청의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이용하

여 한국사회의 분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기초

로 현재의조세와사회보장제도를유지할경우에

분배상태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고, 분배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방안을 실험해 보았

다. 몇 가지 주요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의 시장소득의 분배 상태는 선진국

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나 가처분 소득의 분배

상황은매우취약하다. 그이유는사회보장제도가

아직미흡하고, 특히공적연금제도의미성숙과재

분배 기능의 취약함에 있다. 현재의 공적연금의

혜택은주로상위 소득층에집중되는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부동산이나금융자산의소득

계층간 보유의격차는빈부격차를더욱벌여시

장소득의분배를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둘째, 교육비와의료비와같은사회보장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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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게 급여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중위소득이상의계층은급여가제공되지않는다

고 가정하였다. 급여수준은 2000년 조사된 기초

보장 급여의 50%를인상하는것으로 하였다. 사

회복지 서비스는 2000년 조사된 복지서비스 급

여의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연금

급여는 앞에서와 같이 제도의 자연적인 성숙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의료보장의 경우는 현물 급

여의 40%를확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보건

복지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2007년까지

보험급여율(‘보험 급여비를 전체의료비로 나눈

비율’)을 현재의 50%수준에서 70%까지 확충하

는 계획에 따랐다. 즉 50%에서 70%로 확충하는

계획에 따라 현물 급여 수준이 40% 확대되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충에 따라 재원의 부담

도 증가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는 다

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국민연금은 앞서와 같이

보험료부담이인상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건강

보험보험료는 건강보험 현물 급여의 40% 확충

에 맞추어 보험료 부담도 40% 인상하였다. 그리

고 건강보험재정 확충분의 1/4은 조세부담으로

조달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

의 총확충분도 조세로 조달되기 때문에 이에 해

당하는조세부담분을각 가구의직접세와간접세

를 인상하였다.

2) 분석결과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에 따른 소득재분배 영

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제도의 성

숙에 따른 재분배 영향은 앞서재분배의 전망부

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건강보험의경우 급여

수준이 확충되더라도 현물급여이기 때문에 재분

배 효과의 개선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급여수준확충에따라보험재정이늘어나고보험

재정 확충분의 1/4이 국고로 지원되면서 증가된

국고분을 조세로 조달한다고 가정하여 조세부담

이 증가하는것만큼(엄밀하게는조세부담중직접

세 부담분의 증가하는 것만큼) 재분배가 개선되

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건강보험급여확충에 따

라 보험료가인상되면보험료부담이소득분위간

에 비교적 역진성을 띠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를

다소후퇴시키는역할을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의확충은 주로 하

위 분위소득자가혜택을 많이받게되므로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

러한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부담

역시소득재분배개선에기여하게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제도 확충과 더불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을 것이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화의 진전이 소

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나, 하위 소득분위의 노인층에게 기초보장 급

여가많이제공되고사회서비스도더욱지원됨으

로써소득분배상태를개선시키는기전으로작용

할 것이다. 이러한양방향의 소득분배 기전에 있

어서 후자의 힘이 클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초보장 및 사회서비스, 의료보장의 확충 주: 1) 의료보장제도의 현물 급여의 현금 가치를 가처분 소득에 반영하여 계산.

표7. 사회보장제도확충시의가처분소득분배의변화전망

지니계수( a )

※의료보장반영1)( b )

b - a

0.3859

0.3762

- 0.0097

0.3843

0.3718

- 0.0125

0.3666

0.3509

- 0.0157

0.3829

0.3659

- 0.0170

0.3661

0.3448

- 0.0213

현재(2000)
사회보장제도유지시

2020 2040

사회보장제도확충시
비 고

2020 2040

OECD 11개국평균

가처분소득지니계수

= 0.282(199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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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지출이 저소득층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

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의료혜택 접

근성의차이를유발하여건강수준의불평등에영

향을미침으로써장래에소득불평등으로연결되

는 악순환을되풀이할가능성도있다.

셋째, 분배상태를 개선하는데에현재의 조세

제도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뛰어

나다. 따라서향후에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의누진성을강화하는개혁이어렵다면사회

보장제도를확충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다.

넷째, 장래의고령화의 진전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자연적으로 강화시켜 분배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분배 상태에 비하면 장래에도 여전히

분배의취약성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된

다. 그 원인은 조세제도의재분배 기능의 미흡에

도 있겠지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이다. 특히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써

공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저소득층에 집중되

고 이들 계층이 장래에 연금 혜택에서 소외됨으

로써공적연금제도가재분배기능을발휘하지못

할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

여 등 의료보장제도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으로재분배에기여하는역할은상당히크

기 때문에의료보장제도의확충이긴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은 분배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현재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을 유의하

여야 한다. 즉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성장과

분배의 고리를 간과하였고,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조세와 사회보장의 소득 계층 간 현실적인 부담

과 혜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